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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법

시행 제 개정[ 2009. 5. 1] [ 9395 , 2009. 1.30, ]

제 조 가 단체 책무5 ( )

가 단체는 희생 공헌 공 과 나라사랑정신 양하고 가보 상 하는,① ㆍ

조 하는 노력하여야 한다.

가 단체는 제 조 규정에 한 본 념 하 하여 필 한 시책 수 시행2② ㆍ

하여야 한다.

가 단체는 민 또는 주민 복 련 정책 수 시행하거나 령 등 제정 또③ ㆍ

는 개정하는 에는 가보 상 려하는 등 적극적 조 취하여야 한다.

가 단체는 가보 사업에 는 원 조 에 노력하여야 한다.④

제 조 원 원18 ( ) 가 단체는 가보 상 에게 희생과 공헌 정 에

상 하는 원 한다.

제 조 원 실시19 ( )

가는 가보 상 에 하여 계 령 정하는 에 라 보상 등 한다 경.①

수 전 가 가계 비 출액 등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가 단체는 가보 상 에 한 생 안정과 복 향상 등 원 하여 필②

한 시책 강 하여야 한다.

제 조 원20 ( )

가보 상 는 가보 계 령 정하는 에 라 원 가 다.①

제 항 규정에 한 원 고 하는 사람 가보 계 령 정하는 에 하여1②

가보 처 에게 등록 또는 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조 보21 ( ) 가보 상 원 는 가보 계 령 로 정하는

경 제 하고는 다 사람에게 양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다 사람 압,

할 수 없다.

제 조 민 례 전상24 ( ) 가 단체 각 학 등 경 념 등ㆍ ㆍ

한 행사 하는 에는 순 열 령 등에 한 묵념 포함하는 민 례 행하 행,

사에 초청 가보 상 에 하여는 좌 에 어 려 하는 등 전상 하여야

한다.

제 조 민간 참여조30 ( ) 가 단체는 희생 공헌 공 과 나라사랑정신 양ㆍ

보 문 창달과 련하여 민간 문 참여할 수 는 여건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

국가유공자 등 우 및 지원에 한 법률
시행 제 타 개정[ 2010. 9. 1] [ 10337 , 2010. 5.31, ]

제 조 정 시책3 ( ) 가 단체는 가 공 애 정신 고 계승 전시키· ,

제 조2 본 념 하 한 시책 련한다.

제 조 족 등5 ( )

에 라 보상 는 가 공 족 나 가족 는 다 과 같다 개정. < 2008.3.28>①

사실상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가 가 공 또는 사1. [ . ,

실 그 가 공 가 아닌 다 사실 계에 거나 었 경 는 제 한다( ) ]事實婚

녀2.

3.

년 계비 없는 조4. ( )直系卑屬

미만 계존 과 년 제 매가 없는 미 년 제매5. 60 ( ) ( )直系尊屬 弟妹

제 항제 녀 경 양 는 가 공 가 계비 없어 양한 만 녀로1 2 , ( ) 1養子②

본다 개정. < 2008.3.28>

삭제 <1994.12.31>③

제 항제 경 생 또는 생 에 가 공 양 하거나 양한 사실 는 또1 3 ,④

는 가 는 에는 가 공 주로 양 하거나 양한 또는 로 본다1 .

개정< 2008.3.28>

제 항제 조 경 년 계비 통령령 로 정하는 생 능력 없는 정 애1 4 ,⑤

거나 역병 원에 하 아니한 사 상근 비역 로 집 병역 제 조제( , 26 1「 」

항제 제 에 공 근무 원 로 집 병역 제 조 제 조에 해당하는1 2 , 24 25「 」

포함한다 하 같다 로 무복무 간 경 에는 년 계비 없는 것 로 본다. ) .

개정< 2008.3.28, 2009.6.9>

제 항제 미 년 제매 경 미만 계존 과 년 제 매가 라 통령령1 5 , 60⑥

로 정하는 생 능력 없는 정 애 거나 역병 로 무복무 간 경 에는 미60

만 계존 과 년 제 매가 없는 것 로 본다 개정. < 2008.3.28>

제 조 보상 순13 ( )

보상 족 순 는① 제 조제 항5 1 각 순 로 한다.

제 항에 라 보상 족 같 순 가 상 다 각 에 라 보상1 2②

한다.

나 가 많 하 가 공 주로 양하거나 양 한 한다1. , .

제 에 하고 같 순 족 간 에 하여 같 순 족 보상2. 1 1

로 정한 경 에는 그 에게 보상 한다 경 족 간 등에 하여.

필 한 사항 통령령 로 정한다.

보상 족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 그 다 순 족에게③ 통령령 로 정

하는 에 라 보상 한다.

사망한 경1.

2. 제 조제 항5 1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 아니하게 경

년 상 계 하여 행 경3. 1

제 조 생업 원68 2( )

가 단체 그 공공단체는 공공시 안에 식료 사무 신문 등 상생, · ·①

판매 한 매점 나 동판매 등 허가 또는 탁하는 경 제 조6 에 라 등

록 결정 가 공 그 족 등 신청 는 에는 적 로 하여야 한다 경· .

공공단체 매점 규 등에 필 한 사항, 통령령 로 정한다.

제 항에 허가 또는 탁 는 한 병 등 특 한 사 가 없는 한 접 그 사업에 종1②

사하여야 한다.


